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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본소득의 정의와 공통부(공유부/공동부) 개념”에 관한 질문

2020. 2. 10
이 건 민

1. ‘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’되더라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
(Torry, 2019: Ch.2; 윤자영, 2016 등)이 존재함. 그런데 기본소득을 ‘공통부(공유부/공동부)
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’이라고 정의할 경우에는, 연령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‘차등 지급
되지 않는다’(undifferentiated)가 직관적으로 더 자연스러워 보임. 그렇다면 만약 현실에서 
연령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태의 “기본소득”이 도입될 경우에는, ‘(가장 낮은 수준으로 
지급되는 연령대가 받게 되는 액수의) 기본소득+타 연령대(들)의 보편적 사회수당(“범주형 기
본소득)”’과 같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음. 아
울러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액수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소득에 차
등 과세할 경우(‘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이슈’)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질문을 드리고 싶음 

2. 물론 박선미 사무국장님께서 제기하신 이슈인 ‘충분성/불충분성’과 관련이 되는 측면이 있
기는 하지만, 이와는 별도의 이슈로 급여 지급 수준의 ‘예측가능성/예측불가능성’(확실성/불확
실성, 안정성/변동성) 문제가 있음. 참고로 전강수(2019)의 경우, 기본소득 급여 지급 수준의 
‘예측가능성’(확실성, 안정성)보다 ‘재원의 정당성’이 더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
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음(“기본소득 지급액은 고정시키지 말고” (정당한 재원이라고 할 수 
있는 국토보유세, 소득세․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, 환경세 또는 탄소 배출권 판매 수입, 자연
자원 사용료, 인공지능 과세 등의) “재원들에서 나오는 수입의 크기에 따라 해마다 변동할 수 
있도록 해야 한다.”(177, 211)) 물론 ‘충분성’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의 기본소득(Full Basic 
Income; FBI)의 경우에는 (해마다) 기본소득 지급 수준의 변동성이 다소 있어도 큰 문제가 안 
될 수도 있지만, 충분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형태의 기본소득(Partial Basic Income; 
PBI)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 수준의 변동성이 클 경우 현실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
을 것으로 생각함(특히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). 그렇다면, 급여 지급 수준
의 ‘예측가능성/예측불가능성’(확실성/불확실성, 안정성/변동성) 문제는 기본소득을 정의할 때
에도 고려하는 것이 맞을지, 아니면 이 또한 ‘정책목표’의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할지 
질문을 드리고 싶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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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원고에서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
- 첫 번째 페이지: “종차(defferentia specifica)” ⇒ “종차(differentia specifica)” / “노동의

사의 획인” ⇒ “노동의사의 확인”
- 두 번째 페이지: “생계수준 기본소득(sustainable basic income)” ⇒ “생계수준 기본소득

(subsistence-level basic income)” / “복지해택” ⇒ “복지혜택”


